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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구청사 건립 예정부지」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       1. 구청장 방침 제69호(2015. 3. 9) 『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

시행』 과 관련입니다.

       2. 동작구 제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 관련 

『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(구청사 건립 예정부지) 개발행위허가 결정(안)』 이 “원안의결”

됨에 따라,

      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, 「서울시 도시

계획조례」 제68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

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가. 제한지역 : 상도동 176-1번지 외 31필지(구청사 건립 예정부지) 13,491㎡

        나. 제한사유 :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과 관련 동작구청사 건립 예정부지에 

                    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원활한 행정타운 건립사업 추진

        다. 제한대상 행위 : 건축허가, 신고, 변경 등

        라. 제한기간 :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

          ※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․고시될 경우

            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

붙임  1. 고시문(안) 1부.

     2. 지형도면 1부.  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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